
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제2차시험 민법총칙 문제

응시분야 : 응시번호 : 성 명 :

【문 1】甲은 2015. 10. 8. 의사능력은 있으나 지능이 좀 낮은 乙을 기망하여 유흥비로

쓰게 할 목적으로 2,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서 동시에 乙 소유 부동산 X에 대

하여 甲을 채권자로 하고, 채권최고액을 4,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

하였다. 이후 乙은 甲으로부터 차용한 2,000만 원 중, ① 2015. 11. 5. 丙에게

1,000만 원을 의사표시의 하자 없이 빌려주었고(변제기는 2017. 11. 4.임), ②

2015. 11. 10.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, ③ 2015. 11. 30. 500만 원을

유흥비로 사용하였다.

(1) 乙이 2015. 12. 30. 자신이 기망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
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자, 이에 甲은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체결한 금전

소비대차계약도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甲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.

(25점)

(2) 위 사례에서 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17세였으나 법정

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, 乙이 2015. 11. 15. 자신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

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 경우, 甲이 2015. 12.

30.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반환

청구를 했을 때 乙의 상환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. (25점)

【문 2】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25점)

【문 3】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25점)


